
국외여행자 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귀국

   보고서 등 관련 서류 및 자료를 기일(30일) 내 제출한다.

4. 여행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며, 여행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여행 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시가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2014. 11.       .

             여행자   소   속: 총 무 과

                      직   급: 행정 7급

                      성   명: 박 태 진(서명)


